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6. 19.>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검사관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임용

연월일

현

근무지

자격취득 근거 자격취소 근거

확인
곡류

과실ㆍ

채소류

특작ㆍ

서류
종자류 잠사류 곡류

과실ㆍ

채소류

특작ㆍ

서류
종자류 잠사류

주) 1. 검사관 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정검사기관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2. 소속, 직급, 근무지란은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한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자격취득근거와 날짜를 기재한다.

    4.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 또는 서명한다.

364㎜×257㎜[백상지 120g/㎡]


